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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을 검사 등으로 보한다는 규정은 위헌

1. 문재인 대통령은 2018. 8. 3.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

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면서 해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. 그에 따라 기존의 기무

사령부의 조직 근거가 되었던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2018. 8. 21. 「군사안보지

원사령부령」을 제정하였다. 그런데 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의 “감찰

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,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”라는 규정은 헌법에 

위반하여 무효이다. 

2. 우리 헌법은 제74조에서 “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

수한다(제1항).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(제2항)”라고 하여 대통령의 국

군통수권을 규정하고 있고, 이 규정에 따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다. 그런데 국군

조직법 제16조에서는 “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(제1항). 제1항에 따른 군무

원의 자격, 임면(任免), 복무,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(제2

항).”라고 하여 국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다만 

국군조직에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복무할 수 있는 경우는 국방대학교, 각군사관학교, 

국군간호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 등 학교기관 뿐이며, 그것도 국군조직법의 예외를 

인정하는 것이어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8조 제2항 등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. 

3. 따라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 “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, 검사 또

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”라는 규정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

효이다. 굳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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